
[별표 3]
보존조치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제20조제2항 관련)

1. 평가항목

(1) 평가항목 (2) 구체적 내용

매장유산의 

가치

 가. 역사성 : 매장유산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인 특성을 뜻하며 이는 

역사고증에 얼마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나. 시대성 : 어떤 시대의 사회가 나타내는 특유한 성격이나 성질을 

매장유산이 잘 표현되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다. 희소성 : 물질적인 표현으로 볼 때 어느 특정시기(시대)의 매장유산이 

질적․양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부족한 상태로 보편적인 자료보다는 

잔존수량이 적은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라. 지역성 : 매장유산이 한 지역의 특별한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매장유산의 

보존상태

 가. 유적내부 : 매장유산의 개체유적(유구)으로 그 내부를 말하며 기능 

및 축조방법, 유물의 공반관계(供伴關係) 등 문화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나. 유적외부 : 매장유산의 개체유적(유구) 내부를 감싸고 있는 부분으로 

유적의 외관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가를 판단한다.
 다. 유적주변 : 발굴조사 된 대상지역의 매장유산(유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며, 유구와 유구간의 상호관계, 입지 등 복합적인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는가를 판단한다.

매장유산의 

활용성

 가. 접근성 : 매장유산이 통행발생 지역으로 특정지역이나 시설로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거리, 통행, 시간, 매력도 

따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동선이 용이한가 

판단한다.
 나. 이용성 : 매장유산을 역사교육 및 체험활동 등 문화정보 교육의 공간

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다. 주변환경과의 조화 : 매장유산의 위치가 주변지역의 자연적 환경과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

한다.
 라. 주변자원과의 연계성 : 매장유산이 자연자원 및 인문사회자원 등의 

문화관광자원과 상호 연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보존조치유적의 학술적가치 및 활용도가 해당 지역의 공적이익의 침해 

및 사적 재산권 침해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평가우위를 점하는가를 

판단한다

사후관리 여건  보존조치 이후 체계적 관리여건이 충분한가를 판단한다.



2. 보존조치 평가 기준표

평가  

항목
세부항목

평가등급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매장유산

가치

역사성 및 

시대성

희소성 및 

지역성

매장유산

보존상태

유구 내·외부

주변유적과의 

관계

매장유산

활용성

접근성 및 

이용성

주변경관 조화

성 및 연계성

보존조치로 침해되는 이익

(공․사익 침해정도)
매우미흡

(90이상)
미흡

(80이상)
보통

(70이상)
높음

(60이상)
매우높음

(60미만)

사후관리여건

(관리주체지정 및 관리방법 

확정여부)

매우높음

(90이상)
높음

(80이상)
보통

(70이상)
미흡

(60이상)
매우미흡

(60미만)

계 평균

의견

 평가위원               (서명) 

※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의견 기재 시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 의견제시 필요

※ 평가위원 3인 중 과반 수 이상이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의견이 있을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